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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문개정 1998. 10. 17   규칙 제142호
    개정 1999.  2. 26   규칙 제170호
         1999.  4. 27   규칙 제201호
         1999. 11. 04   규칙 제215호
         1999. 12. 04   규칙 제217호
         1999. 12. 28   규칙 제221호
         2000.  2. 18   규칙 제225호
         2000.  5. 30   규칙 제232호
         2000.  7. 31   규칙 제236호
         2000. 10. 13   규칙 제242호
         2000. 11. 21   규칙 제250호
         2001.  2.  5   규칙 제259호
         2001.  3. 16   규칙 제261호
         2001.  5. 11   규칙 제264호
         2001.  8.  3   규칙 제275호
         2001.  8. 31   규칙 제280호
         2001. 12. 24   규칙 제288호
         2002.  6. 19   규칙 제313호
         2002.  6. 26   규칙 제315호
         2002.  7. 31   규칙 제317호
         2002.  9.  3   규칙 제319호
         2002. 11. 11   규칙 제322호
         2003.  2. 26   규칙 제329호
         2003.  3. 31   규칙 제335호
         2003.  8. 29   규칙 제344호
         2003.  9. 22   규칙 제346호
         2004.  1.  2   규칙 제355호
         2004.  1. 15   규칙 제358호
         2000.  6. 12   규칙 제372호
         2004.  6. 19   규칙 제374호
         2004.  7. 21   규칙 제379호
         2004. 11. 10   규칙 제389호
         2004. 12.  1   규칙 제391호
         2005.  2. 11   규칙 제403호
         2005.  5. 21   규칙 제408호
         2005.  7. 29   규칙 제413호
         2005. 10.  5   규칙 제451호
         2005. 10. 27   규칙 제499호
         2006.  4. 12   규칙 제504호
         2006. 10. 13   규칙 제515호
         2006. 12. 29   규칙 제526호
         2007.  7.  1   규칙 제540호

제1조(목 ) 이 규칙은「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용인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사무직원 정수 등에 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  하부행정기 에 두는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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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렬별 정원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직렬별 정원) ①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기 별․직렬별 정

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정원  한시정원의 직 ․운 시한  경과조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 문개정 2006. 4. 12〕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 리기 별 보좌․보조기 에 두는 직 별 정원배

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1999. 2. 26〉

부칙〈199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용한다.

부칙〈1999. 4.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  정원 운 에 한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정원  수지읍 민원

개발담당 (행정+토목+건축5 )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동사무소에 배치된 6  정원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별표 6

에 규정된 동사무소의 직 별 정원  6 (행정+농업) 4명에 하여는 2001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1999. 11. 4〉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원에 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행정6  1, 행

정＋농업＋토목6  2, 행정8  1,  기계8  1,  농 지도사 2, 기능8 ( 기) 2,

기능8 (난방) 1, 기능10 (조무) 1}에 해당하는 과 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그 과 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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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 별 정원에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일

반직 7  4,  8  7,  기능직 10  3, 농 지도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 별 정원에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일

반직 7  4,  8  7,  기능직 10  3, 농 지도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한 경과조치) 정원을 과하는 원 1명(지방농 지도사 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과 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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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사업소 정원의 경량 철건설사업단 정원12명  10명(5 1명, 6

3명, 7 3명, 8 2명, 기능9 1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21일까지이

며, 존속기한 만표 후 2명 (7 2명)은 본청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2002.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 31〉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6〉

이 규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사업소 정원의 여성회  정원14명(5  1명, 6  2명, 7  2명, 

8  4명, 기능8  2명, 기능9  1명, 기능10  2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4. 6. 12〉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8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건설사업단 신설에 따라 증원된 정원  19명(5  1명, 6  4

명, 7  4명, 8  2명, 9  7명, 기능9  1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4.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시장 직  상향조정은 2004년 7

월 1일부터 용한다.

부칙〈2004. 7.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 정원의 신분권담당 정원3명(6  1명, 7  1명, 8  1명)

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04.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 3명(6  1명, 8  1명, 9  1명), 사업소 26명(4  1명, 6

 6명, 7  7명, 8  4명, 9  7명, 기능9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5. 5.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일제강제동원업무와 련하여 증원된 본청 2명(행정7  1명, 

행정8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용인시 본청 정원  행정과 신분권업무담당자인 일반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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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7  1명, 8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일제강제동원업무

담당자인 일반직 7  1명, 8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과 

복식부기업무 담당자인 일반직 6  1명, 8  1명, 9  1명은 2006년 12월 31

일까지로 하고,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일반직 8  1명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건설사업단 일반직 4  1명, 6  6명, 7  7명, 8  3명, 9  7

명 기능직 10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여성회  일반직 5  

1명, 6  2명, 7  2명, 8  4명 기능직 8  2명, 9  1명, 10  2명은 2006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5. 10. 27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일반구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 12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규칙 제5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문 원)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문 원을 두되, 자

치행정 원회 문 원은 지방행정사무  는 5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

로, 산업건설 원회 문 원은 지방행정사무 ․지방농업사무 ․지방토

목사무  는 지방건축사무 으로 보하고, 운 원회 문 원은 지방

행정주사 는 6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 원회 문 원은 지방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문 원은 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부칙〈2006. 12. 29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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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05.  5.  21,  2005.  7.  29,  2005.  10.  5,  2005.  10.  27,  2006 . 4. 

12,  2006. 10.  13, 2006. 12.  29, 2007.  7. 1〉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총            계 2,034 604 22 181 245 586 28 114 25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685 536 14 114 172 511 21 88 229

2 소       계 1 1

행정 1 1

4 소       계 15 5 1 3 3 3
행정 2 2

기술 4 1 3

행정+기술 9 2 1 3 3

5 소       계 96 29 2 3 11 21 1 6 23

행정 21 12 3 6

의무 3 3

공업 1 1

시설 5 2 3

행정+시설 21 7 3 6 5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2 2

농업+녹지 2 2

시설+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행정+시설+공업 2 1 1

행정+시설+보건 1 1

행정+ 산+통신 1 1

행정+시설+통신 1 1

행정+농업+녹지 5 1 4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산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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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5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농업 2 2

행정+ 산+사회복지 1 1

공업+시설+환경 2 2

행정+시설+농업+녹지 2 1 1

행정+시설+녹지+환경 1 1

행정+시설+농업+공업 2 2

행정+농업+보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3 3

행정+시설+공업+사회복지 1 1

6 소       계 385 133 5 20 39 117 5 24 42

행정 111 54 4 11 29 13

세무 6 3 3

산 2 2

사서 1 1

농업 2 2

녹지 2 2

환경 1 1

시설 29 13 4 12

공업 3 3

통신 2 2

행정+세무 17 2 12 3

행정+통신 1 1

행정+ 산 1 1

행정+농업 22 1 3 2 6 10

행정+공업 11 5 6

행정+시설 38 14 3 21

행정+환경 6 3 3

행정+사서 4 4

행정+별정 1 1

행정+사회복지 45 7 12 1 6 19

간호+의료기술 3 3

보건+간호 1 1

보건+식품 생 2 2

농업+시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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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6 농업+수의 1 1

농업+녹지 8 5 3

산+통신 1 1

공업+환경 1 1

시설+공업 6 2 4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11 7 4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세무 4 1 3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환경+보건 10 1 9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 산+통신 3 3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 산+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6 16

시설+환경+공업 2 1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1

7 소        계 525 194 4 43 52 143 7 31 51

행정 155 76 4 14 38 2 2 19

세무 12 3 9

산 4 4

사서 6 6

공업 7 2 1 4

농업 2 2

녹지 6 3 3

간호 1 1

보건 2 2

환경 6 6

시설 72 34 9 23 1 5

통신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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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7 사회복지 19 7 6 1 1 4

행정+세무 20 3 10 1 6

행정+ 산 1 1

행정+사서 4 4

행정+농업 20 1 2 9 8

행정+공업 12 3 5 4

행정+시설 30 12 1 17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5 1 1 3

행정+사회복지 31 5 5 4 17

행정+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농업+시설 8 8

농업+수의 6 3 3

농업+녹지 7 4 3

보건+사회복지 1 1

보건+간호 14 14

보건+환경 3 3

간호+의료기술 22 22

산+통신 1 1

환경+공업 4 1 3

공업+통신 3 2 1

공업+시설 3 3

행정+세무+ 산 1 1

행정+ 산+통신 7 1 6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환경+보건 4 1 3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농업+시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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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7 행정+농업+녹지 5 1 4

시설+환경+공업 2 1 1

보건+간호+약무 3 3

보건+농업+수의 1 1

8 소        계 405 137 2 36 39 122 5 20 44

행정 96 45 1 6 22 1 21

세무 11 2 9

산 5 4 1

사서 8 8

공업 16 5 8 3

농업 2 2

녹지 9 6 3

통신 3 3

보건 1 1

사회복지 22 5 4 3 10

시설 57 24 5 25 3

행정+ 산 1 1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14 2 1 7 1 3

행정+공업 10 3 4 3

행정+환경 10 3 7

행정+농업 15 1 9 5

행정+시설 23 7 2 11 1 1 1

행정+사회복지 23 4 10 2 1 6

행정+통신 1 1

농업+녹지 7 4 3

농업+시설 1 1

보건+사회복지 1 1

보건+간호 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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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8 보건+식품 생 4 1 3

간호+사회복지 1 1

간호+의료기술 10 10

산+시설 1 1

산+통신 1 1

공업+시설 6 3 3

환경+공업 2 1 1

공업+통신 1 1

행정+세무+ 산 1 1

행정+ 산+통신 7 1 6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시설+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시설+환경+공업 3 3

보건+간호+의료기술 9 9

보건+간호+식품 생 3 3

9 소        계 258 37 9 28 105 3 7 69

행정 83 13 4 11 1 54

세무 19 1 18

사서 5 5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3 3

시설 45 6 5 29 1 4

산 2 2

통신 2 2

사회복지 15 1 1 2 11

행정+세무 5 5

행정+ 산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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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9 행정+사서 3 3

행정+환경 2 2

행정+공업 2 1 1

행정+보건 3 3

행정+농업 7 3 2 2

행정+사회복지 8 1 5 2

행정+시설 13 2 3 8

행정+통신 1 1

농업+시설 2 2

공업+시설 1 1

공업+통신 2 2

보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8 8

보건+식품 생 1 1

보건+환경 3 3

산+통신 2 2

행정+ 산+통신 6 6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4 4

행정+보건+환경 3 3

연    구    직    계 2 2

연구사 소         계 2 2

학 연구 1 1

환경연구 1 1

지    도    직    계 35 35

지도 소         계 3 3

농 지도+생활지도 3 3

지도사 소         계 32 32

농 지도 28 28

생활지도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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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기    능    직    계 298 63 8 21 73 75 7 26 25

6 소        계 9 3 1 5

기 4 2 2

난방 1 1

기계 3 1 2

사무 1 1

7 소        계 26 9 1 14 2

기 6 2 4

난방 1 1

기계 5 1 4

운 5 5

화공 4 4

사무 3 1 2

조무 2 2

8 소        계 43 10 4 5 11 12 1

교환 1 1

기 4 3 1

난방 7 1 2 2 1 1

운 12 3 1 1 1 6

화공 1 1

기계 6 1 1 4

조무 4 1 1 2

사무 7 3 2 2

방호 1 1

9 소        계 97 16 1 7 15 33 1 8 16

사 1 1

기 6 1 1 1 2 1

난방 4 2 2

운 45 2 5 3 1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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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
사업소 구 읍 면 동

9 화공 1 1

사무 12 6 3 3

조무 8 4 2 2

조무(검침) 1 1

조무(주차단속) 11 2 9

기계 7 3 3 1

통신 1 1

10 소        계 123 25 1 9 28 28 6 18 8

기 5 2 1 2

난방 2 1 1

운 50 6 1 4 3 12 4 12 8

기계 3 1 2

사무 39 13 4 10 11 1

방호 4 1 3

조무 16 3 6 4 2 1

조무(검침) 4 4

별     정     직    계 13 2 11

5 소        계

비서요원

6 -7 소        계 10 10

보건진료원 9 9

나병 리원 1 1

7 소        계 3 2 1

농기계교육교 1 1

비서요원 1 1

축산물유통 리요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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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신설 2006. 4.  12, 개정 2006.  10. 13, 2006.  12. 29,  2007. 7.  1〉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표(한시정원)

부 서 별 직종별 직 별 정원 정    원    내    용 운 시한

계 40

행  정  과 계 3  

일반직 소계 3  (시정담당) 2008년 12월 31일까지

7 2  행정2

8 1  행정1

정책기획과 계 3

일반직 소계 3  (행정 신담당) 2008년 6월 30일까지

6 1  행정1

7 1  행정1

8 1  행정1

재정법무과 계 2

일반직 소계 2  ( 산담당) 2007년 12월 31일까지

7 1  행정1

8 1  산1

회  계  과 계 3

일반직 소계 3  (복식부기담당) 2008년 12월 31일까지

6 1  행정1

8 1  행정1

9 1  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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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 직종별 직 별 정원 정    원    내    용 운 시한

건설사업단 계 29

경량 철과 일반직 소계 16 2010년 3월 31일까지

4 1  행정+기술1

6 4
 행정2, 시설1, 

 공업+시설1

7 5

 시설1, 행정+시설1, 

 공업+통신1,

 공업+시설2

8 2  행정1, 시설1

9 4
 시설2. 행정+공업1, 

 공업+통신1

기능직 소계 1

9 1  사무

사업개발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2010년 3월 31일까지

6 3  시설1, 공업+시설2

7 4  시설3, 행정+공업1

8 1  시설1

9 4  시설3, 공업+통신1


